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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 한눈에 보기
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

①사업주는 건설물, 기계 · 기구 · 설비, 원재료, 가스, 증기, 분진, 근로자의 작업행동, 또는 그 

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·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망,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

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결정하고,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이 법과 

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포함하여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

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(이하 "위험성평가"라 한다) 하여야 한다.

01  |  실시 의무 강화  제36조 제1항

②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해당 

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.

02  |  근로자 참여  제36조 제2항

⑤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

보존하여야 한다.

05  |  기록 · 보존  제36조 제5항

③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.

03  |  근로자대표 참여  제36조 제3항

④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

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, 설명회, 사업장 게시,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

한다. 이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· 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

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04  |  공유 및 주지  제36조 제4항


